
+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

1.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란? 

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

제도 (21년 5월 제도시행)

2. 공동인수제도

구 분 세부내용

보험종목 화재보험

가입대상 특수건물(16층 이상 아파트 포함)주1), 15층 이하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 등)주2)

담보사항 건물, 기계, 가재도구, 집기비품 등 계약자가 원하는 목적물

담보범위
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(특약) 전체

(풍수재, 급배수설비누출, 스프링클러누출, 구내폭발, 전기위험담보특약 등)

공동인수 근거
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5항

·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(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)

주1) 특수건물 :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
주2) 15층 이하 공동주택 :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)

3. 공동인수 가입절차

보험가입자 보험회사 화재보험협회

해당 보험사와
보험계약

화재보험협회
공동인수

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의뢰(청약) 인수(갱신) 곤란할 경우 타 보험사 인수여부 확인(영업일 기준 5일 공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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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보험사고 처리절차

사고발생

계약장

사고접수

화재보험협회

현장조사

협회/손해사정회사

보험여부판단
/손해액결정

협회/손해사정회사

보험금 산정
및 안내

화재보험협회

보험금 지급
/종결

화재보험협회

5. 공동인수 가입문의 

•담당부서 : 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

•부서연락처 : 보험가입 (02-3780-0342~0345) / 사고접수 (02-3780-0334)

보험가입(청약) 대상

• 특수건물, 공동주택(15층 이하) 및 

기계장치, 재고자산, 가재도구 등

• 법정 의무특약(신배책, 화재대물) 및 

계약자가 원하는 특약

•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공동인수 

시스템에 등록

• 보험계약자에게 공동인수제도 안내




